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개정 2013.3.23>
경력의 등급 및 종별(제9조관련)

평정대상
자의직위 등 급 경 력 종 별

교 감 가 경력 1.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나 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
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 경력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
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
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
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교 사 가 경력 1. 각급학교 교장·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
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
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3.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

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나 경력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
사는 제외한다)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
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간 미
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장 학 사
· 교 육

연 구 사

가 경력 1.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2. 각급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나 경력 1. 각급학교 교사(전임강사이상의 대학교원 및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교
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을 포함한다)의 경력

2.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

4.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밖의 법률에 의
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

다 경력 1.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
강사를 제외한다)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을 포함
한다)의 경력.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교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
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근무한 시간을 합산
하여 1일 단위(근무한 시간을 8로 나누어 산정하되, 8시
간 미만의 나머지는 버린다)로 경력을 평정한다.

2. 5급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나경력 제2호를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


